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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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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성명 : 김유빈

건 명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 확충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01월 27일

소개의견

본 청원인 ‘김유빈 외 9인’은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 의원입

니다. 2016년 1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확충을 위한

청소년 활동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청소년은 쉽게 접하지 못

하는 체험활동을 저렴한 가격에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국가 통계포털’의 출처, 청소년 수련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약 88%가 청소년 시

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e-나라지표’와 ‘여성가족부’출처 조사결과, 전국 청소년 인구수는 약 961만명에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 수는 420개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13만 9958명인데 비해 청소년 수련

시설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15만 9952명의 학생들이 수련시설 한 곳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청소년 수련시설이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 의원들은 좀 더 많은 청

소년들이 시설에서 수련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인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2장 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의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원소개의견서



1. 제안이유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지역
10~19

세

청소년수련

관

문화의

집

예상 수련관당 이용 

청소년

예상 문화의 집 이용 

청소년

서울 985770 63 17 15647 57986

부산 345503 8 11 43188 31409

청소년 시설의 이용 후 만족도를 조사한 위 표에 따르면, 이용자의 약 88%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 만

족한다고 반응을 보였다.

(위의 표)e-나라지표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인구는 약 961만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아래의 표)전국에 분포한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은 420개로 청소년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 천 명)



대구 289590 5 6 57918 48265

인천 324530 8 4 40566 81133

광주 197005 5 6 39401 32834

대전 184964 2 6 92482 30827

울산 139958 1 7 139958 19994

경기
147973

9
30 51 49325 29014

강원 171074 16 28 10692 6110

충북 179628 8 10 22454 17963

충남 229214 11 9 20838 25468

전북 217813 11 18 19801 12101

전남 299957 9 15 33329 19997

경북 277327 16 13 17333 21333

경남 384287 16 15 24018 25619

제주 120000 3 20 40000 6000

또한 위의 자료들을 참고했을 때,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과 같이 인구 밀집지역

혹은 지역이 큰 곳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인구비율에 비해 청소년 수련기관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 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청

소년들의 인구에 비례해 만족도가 높은 수련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

여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주요골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장 5조(청소년활동의 지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문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

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

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

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청소년 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③ 현행과 동일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시군구 별 인구

비례에 근거한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에 노력

해야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

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

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

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

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